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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적법」 

 

 

□ 개 요 

벨기에 「국적법」은 1984년 6월 28일에 제정된 후 총 27차례 개

정되었으며, 이 요약본은 2018년 6월 18일 개정사항을 반영한 법을 

기준으로 작성되었다. 이 법은 벨기에 국적을 부여하는 조건 및 벨기

에 국적을 취득 또는 상실하는 조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총 

7개 절, 31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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